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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수정이유
❍ 이 조례안의 목적에 맞게 공무원이 제약없이 보육휴가를 사용할 수 

있도록 연가를 모두 사용하였을 경우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다는 제

약 내용을 삭제한다.

2. 수정 주요내용
❍ 안 제11조 제6항 “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본인의 연가를 

모두 사용하였을 경우 연간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다.

다만, 부부공무원의 경우에는 합산하여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얻을 

수 있다.”를 “영유아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연간 5일 이내의 보육

휴가를 얻을 수 있다. 다만, 부부공무원의 경우에는 합산하여 5일 이

내의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다.”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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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 제11조 제6항 “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본인의 연가를 모두 
사용하였을 경우 연간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다. 다만, 
부부공무원의 경우에는 합산하여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다.”를 
“영유아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연간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얻을 수 
있다. 다만, 부부공무원의 경우에는 합산하여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얻을 
수 있다.”로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현        행 개   정   안 수   정   안
제11조(특별휴가) ① ∼ ⑤ (생  략) 제11조(특별휴가) ① ∼ ⑤ (현행과 

같음)

제11조(특별휴가) ① ∼ ⑤ (현행과 

같음)

  ⑥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공무

원이 본인의 연가를 모두 사용하

였을 경우 연간 5일 이내의 보육

휴가를 얻을 수 있다. 다만, 부

부공무원의 경우에는 합산하여 5

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얻을 수 

있다.

  ⑥ 영유아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

이 본인의 권장연가일수를 모두 

사용하였을 경우 연간 5일 이내

의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다. 다

만, 부부공무원의 경우에는 합산

하여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얻

을 수 있다.

  ⑥ 영유아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

은 연간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

얻을 수 있다. 다만, 부부공무원

의 경우에는 합산하여 5일 이내

의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다.

  ⑦ (생  략)   ⑦ (현행과 같음)   ⑦ (현행과 같음)

  <신  설> 제12조(공무원증) 공무원증(모바일 

공무원증 포함)의 발급 및 패용 

등에 관하여는 「국가공무원 복

무규칙」을 준용한다.

제12조(공무원증) 공무원증(모바일 

공무원증 포함)의 발급 및 패용 

등에 관하여는 「국가공무원 복

무규칙」을 준용한다.

제12조 (생  략) 제13조 (현행 제12조와 같음) 제13조 (현행 제12조와 같음)


